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년도 예산안2021 ( ) - 의회사무국

檢 討 報 告 書

경 과1.

의안 제 호 및 제 호로 년 월 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

제출되어 년 월 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

제안이유2.

년도 예산 안 을 지방자치법 제 조제 항 및 제 조에 따라

우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

예산규모 총괄3. ( )

가 예산규모
단위 천원

구 분 예산액 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

총 계

일반회계

특별회계

의료급여

주 차 장

건축안전



나 주요재원 총괄

일반회계○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천원677,163,542

구 세 천원

세 외 수 입 천원

지방교부세 천원

조정교부금 등 천원

보 조 금 천원

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천원

○ 특별회계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천원30,897,238

세 외 수 입 천원

보 조 금 천원

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천원

년도 명시이월4. 2020 총칙 제 조( 5 )

구정연구 및 중장기 정책개발 등 개 사업 천원



의회사무국 소관 편성 내역5.

가 세입예산 해당없음

나 세출예산 천원
단위 천원

쪽수 세부사업 예산 안2021 ( ) 예산2020 증감액

합 계 4,344,633 4,453,020 108,387△

231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1,469,305 1,519,549 50,244△

231 의정활동지원 1,167,919 1,167,946 27△

232 의정운영 193,263 204,432 11,169△

234 의회청사관리 108,123 147,171 39,048△

234 의정홍보 활동강화 237,626 246,271 8,645△

234 의정활동홍보 174,620 183,265 8,645△

235 홈페이지 운영 63,006 63,006 0

235 인력운영비 2,451,770 2,473,472 21,702△

235 인력운영비 2,451,770 2,473,472 21,702△

238 기본경비 185,932 213,728 27,796△

238 기본경비 185,932 213,728 27,796△



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안6. ( )

세출예산 총 규모는 억 만원으로

구 전체 예산의 에 해당하며

년도 억 만원 대비 억 만원 감액 편성

주요사업 증감내역

의정활동지원 은 년 대비 만원 감액된 억 만원

편성

이는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출장여비 만원을 신규 편성하고

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요율 조정에 따른 의원 국민연금부담금

만원 감액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만원 증액에 기인함

의정운영 은 전자속기기계 유지보수비 청소년 모의의회 참석

기념 액자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의회

사무국 직원 현원에 맞춰 직무수행경비 만원 의원상해부담금

만원을 감액하여

년 대비 만원 감액된 억 만원 편성

의회청사관리 는 년 대비 만원 감액된

억 만원 편성

이는 년 예산에 편성되었던 노후 관용차량 구매로 만원

미편성되고 의회청사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비 단가 조정에 따른

공공운영비 만원이 감액된 것이 주된 원인임



의정활동홍보 는 음향비디오 영상 인터넷시설 관리비 등 공공

운영비 만원을 감액하고 차량임차비 만원을 신규 편성하는

등 년 대비 만원 감액된 억 만원 편성

행정운영경비 는 의회사무국 근무 직원 현원에 따른 인건비

조정으로 인력운영비 만원 감액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를 전년

대비 로 편성하여 만원 감액 결과 년 대비 만원

감액된 억 만원 편성

검토 결과

우리구의회 의정운영과 의원님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

법정 의무적경비 등이 예산편성 지침 등 관련 규정 범위에서

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됨


